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을 폐쇄하고 시로 

매입요청을 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011.07.22. 토지정책과-3581]

▣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을 폐쇄하고 시로 매입요청을 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의한 손실보

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

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을 취득하

거나 처분하는 사항은 토지보상법이 아닌 관련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